
- 29 -

[  참 1조

 제안년월일 ; 1994. 10, 24.

 제  안  자 :  김영수위원외 1인
11

1 . 제안이유

0  지방자치떱 35  제 조 4  제 항  및  동법시행령 17 5 제 조의 3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증언 ·진술을

 하기  위해  지방의회  또는  기타의  장소에  출석한  자에  대하여  여비둥  실비를  지급하기위하

 여  코례를  제정코자 .함

주요골자

. 가  의회나  기타의  장소에  출석한  증인둥에게 ( , 운임 철도 , 선박  항공  및 · ), 자 동차 현지교통

, 비  숙박료  및  식비둥  실비와  감정료를 (  지급 안 2 )제 조

. 나 i  낄ㅂ지급의  셀외 : , 의회의꾼  집행기관의 , 관계공무원  끼방공기업  임 ·  직원  및 소속기관에

 서  여비등을  지급하는 (  공무원 안 3 )제 조

. 다  지급기준은  국내여비규정을  준용하여 1  별표 로 . 함 (  안 4 )제 조

. 라  일수계산은  의회  또는  지정된  장소에  출석한  날로꾸터  체재한  일수에  의하여 (  산정 안 5제

)조

. 마  지급제한 ·  허위의  진술이나  감정을  하였다고  인정할  만한  명백한  사유가  있을  때에는 비

 용을  지급하지 . 않음 (  안 6 )제 조

3. ( ) 조례 안 :별첨

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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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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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1 ( ) 조 목적  이  조례는  지방자치법 36  제 조 4  제 항  및  동법시행령 17 5 제 조의 3  제 항의규정에

 의하여 ( 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이하' "  의회 라 )  한다 에서의 , 증인  감정안 _ (  및 참고인 이하"증인

"  둥 이라 )  한다 에게  지급할  실비의  지급기준을  규정함을  목적으로 . 한다

 제 2 ( ) 조 실비  ①증인등에  지급하는  실비는 ( , 운임 철도 , 선박  항공  및 ), 자동차  현지 ,교통비

 숙박료  및 . 식비로‥‥한다

1  ☞제 장의 '  규전에의한 실비이외의

 따로  갛정료를  지급할  수 . 있다 이

. 의한다

 제3 (  조 실비지급의 ) 예외  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 자에게는  실비를  지급하지 . 아니한다

1.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

2. , 구청장 , 부구청장 , 국장 , 보건◎장  실 ·  과장  및 동장

3.  법 137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대구직할시  달서구가  설치한  지방공기업의  임 직원

4.  기타  소속기관에서  따로  여비둥을  지급하는 공무원

 제4 (  조 실비의 ) 지급기준  증인둥에  대한  실비지급에  관하여는  국내여비규정을  준용하여 1별표

 과 . 같다

 제5 (  조 실비지급일수의 ) 계산  증인둥에  지급하는 , 현지교통비  숙박료  및  식비는  증인둥이의회

 또는  지정된  장소에  출석한  날로부터  증인으로서  체재한  일수에  의하여  이클 . 산정한다

 제6 (  조 실비지급의 ) 제한  증인둥이  허위의  진술이나  감정을  하였다고  인정할  만한  명백한 사유

 가  있을  때에는  비용을  지급하지  아니할  수 . 있다

 칙부①

( ) 시행일  이  규칙은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 ② ( ) 경과조치 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둥비용지급에관한규정은 이  조례시행일부터폐지

. 한다

 강정을  위하여  의장이  특히  린요하다고  인정하는경우에는

 경우  감정료는  국가가  정한  각  감정사항의  감정료 기준에

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 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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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1)별표

 여  비  정  액 표

i  숙  박 료 식비 자  동 차 현지교통비
항공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등급

운임 (1 )야당(1 )인당 (1 )일당

정액 실비정액2  둥 정액 5,500f 11,090원1둥급특호

정액 정액2  등  정 액 5,500원 20,7000 11, 000원1호 1등급

정액 정액 6,500원 20,700원2호 11,000원2  둥  정 액1둥급

정액 정액 6,500·0 16,200원 10,500!H3호 2둥급 2  둥 정액

정액 정액 16,200원6,500원 10,5DO원2  둥  정 액4호 a등급

(  비 )고

1.  자동차운임  및  항공운임의  정액은  교통부장관  인가요금올  기준므로 , 하되  할인이 가능한

 경우에는  할인요금으로 . 지급한다

2.  철도운임구분표중 1  둥급은  새마을호 , 특실 2  둥급은  새마을호 , 보통실 3  둥급은  무궁화호 보

 통실  ◎는  통일호  특실을 , 말하며  당해  철도운임을 . 지급한다

3.  수로여행시  페리호를  이웅하는  경우에는  특호  및 1  제 호  해당자에  대하여는 , 특둥 기타의

 자에  대하여는 1  둥운임을 , 지급하되  운임의  정액은  해운항만  청장의  인가요금을 기준으로

. 한다

4.  숙박료란의  실비는  신용카드법 2 1  제 조제 호의  규정에  의한  신용카드를  사용하여  지급한 금

 액으로 .한콕

,''

(  다음  페이지에 )·.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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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
e  제

1 ( ) 조 목적  이  규정은  대구직할시 (  달서구의회 이하 ' "  의회 라 )  한다 에서의  증인  감정인  및 참

(  고인 이하 ' " )  증인둥 이라한다 에게  지급할  비용의  지급기준에 ·'  관곯여 규정함을  목적으로 . 한다

2 ( ) 제 조 비용  ①증인둥에  지급하는  비용은 ( , 운임 철도 , 선박  항공  및 ) ,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

, 박료  식비  및  식탁료로 . 한다

1  ③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비용이외의  감정을  위하여  의장이  륵히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견◎에는

 딱로  감정료를  지급찰  수 . 있다

 제 3 (  조 비용지급의 ) 예외  다음  각호 1  에  해당하는  자에게는  비용을  지급하지 . 아니한다

1.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

2.  소속기관에서  따로  비용을  지급받는 공무원

 제 4 (  조 비용의 ) 지급기준  증인둥에  대한  비용지급에  관하여는  국내여비  기준표에 . 의한다 (별표

1,2)

 제 5 (  조 비용지급틴수의 ) 계산  증인둥에  지급하는 , 현지교통비  숙박료  및  식비는  증인둥이 의회

 또는  지정된  장소에  출석한날로부터  증인으로서  체재한  일수에  의하여  이를 . 산정한다

 제 6 (  조 비용지급의 ) 제한  증인둥이  허위의  진술이나  감정을  하였다고  인정할만한  명백한 사유

 가  있을  때에는  비용을  지급하지  아니할  수 . 있다

 부칙이

 규칙은 1991  년 4  월 IS  일  부터 . 시행한다

(  다음  페이지에 )계속



( 30  툰 ◎ -  갯짬 la) 렸 33

( 1)별표

 국  내  여  비  지  급  기  준 표

(  단위 )원

1( ) ㅂ

)고

1. " "  갑지 는  서울특별시 ·  직할시 ·  도청소재지  및  기타 , 지역으로 ' "  을지 는  갑지외의 지역으로

. 한다

2.  자동차운임  및  항공운임의  정액은  교통부장관의  인가요금을  기준으로 , 하되  할인이 가능한

』슥f7는  할인로광뜰 .지왔찬락

3,  철도운임구분표중 1  둥급은  새마을호 , 특실 2  등급은  새마을호 , 보통실 3  둥급은 두궁화호‥‥보

 통실  또는  통일호  특실을 , 말하며  당해  철도운임  굿분표를  적용할  수  없는  경우에는 그

 노선의  열차  최고둥급에  해당하는  철도운임을 . 지팎한다

4.  수로여행시  페리호를  이용하는  경우에는  특호  및 1  제 호  해당자에  대하여는 , 특등 기타의

 자에  대하여는 1  둥운임을 , 지급하되  운임의  정액뜬  해운항만청장의  인가요금을 기준으로

. 한다

-33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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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21별표

 의회소재지내  출장시 '여비지급기준표

 비고 :  대중교통이라  함은  버스  또는  지하철  요금을  기준으로 , 하되  대중교통수단의정기운행간격

/ 11 ‥‥‥ 1  시간이상인  지역에서  긴급을  요하는  경우에는  일반택시요금을  지급할  수 . 있다

 액지급여 행  거 리

1  별표 의  현지교통비 전액12  킬로미  터 이상

12  킬로미  터 미만
1  별표 의  현지교통비의 5할

8  킬로미  터 이상

8  킬로미  터  미 만
 대중교통요금  실비  정 액

2  킬로민  터 이상

 지급하지 아니함2  킬로미티 미만


